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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입니다.부족한 논문이지만 결과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항상 난 ‘운인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고,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뒤 늦게 저를 지도 학생으로 받아주시고,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밤늦게까지 저를
위해 시간을 허락하시며 세심한 조언을 해주신 이태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또한 뜬 구름 잡는 듯한 저를 4학기 때부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어 주신 김의숙 교수님께 감사드리며,모자란 결과물에도 칭찬을 하시며 격
려해 주신 추상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심사 물량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도록 배려해 주신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위탁사업부 황차익 부장님,김정동 차장님,최말연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공
부를 핑계로 매일 피곤해 하며 지쳐있는 저를 안쓰러워 해주시고,격려해 주신
사랑하는 위탁사업부의 영미 대리님,유리 대리님,지은 선생님,덕진 선생님,희
정 언니,경주,영미,겨레,규호,경진이 모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는 쌩쌩한 모
습으로 일에 충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먼저 힘든 학문의 길로 뛰어 들어 동기부여를 해준 친구 인옥과 미란에게도 감
사하며,너희들이 먼저 걸어갔기에 나도 낙오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음을 말하
고 싶습니다.

한 학기 먼저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나의 수많은 질문과 귀찮음을 기꺼이 견뎌
내 준 진영 언니와,은주 언니에게도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오래도록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같이 5학기 동안 공부하고 같이 졸업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준 좋은 언니들 양숙 선생님,진옥 선생님,성은
선생님에게도 고맙습니다.



2년간 공부하는 저를 위해 묵묵히 기다려 주고 지켜봐 준 태원 오빠에게도 누
구보다도 더 많이 고맙고,수시로 전화하며 논문이 잘 진행되도록 격려해 준 명
지와 경희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얼마 전까지 성격 까칠한 동생
을 챙기느라 고생한 착한 오빠에게도 감사하며,오빠와 새 가정을 꾸린 예쁜 새
언니에게 논문을 핑계로 신경조차 쓰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고,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료
기관 응급대불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체력의 한계였습니다.조금 더
체력이 뒷받침 됐더라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건강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됩니다.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
니다.

소한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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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이용 관련 요인

본 연구는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와 인식
을 살펴보고,응급대불제도 이용과 관련된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서,향
후 응급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연구대상은 2006년에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 중 현재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수 2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자료수집
은 예비조사를 통해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112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도구는 선행논문과 문헌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 도구와,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금 접수,지급 및 상환 실적 자료’를 사용하
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12.0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실수와 백
분율,평균,표준편차,T-test,ANOVA,Pearson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 중 미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였고,전체의 69.7%에서 미수 환자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2)응급실 이용 인원수 대비 응급대불 청구 건수는 병원은 0.24%,종합병원은
0.33%,종합전문병원은 0.20%로,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 중 미수 환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 62.6%라고 한 것에 비해 실제 응급대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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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수는 미미했다.

3)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재이용 의사 평균이 13.16점(범위:
4-16)으로 가장 높았는데,‘응급대불제도에 대한 청구방법의 개선,청구 범
위 등의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응급대불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
이 총 99.1%로 조건부적 재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만족도(평균:9.43점,범위:3-12),지식정도(평균:7.61점,범위:0-10),장애
정도(평균:7.61점,범위:0-11),유용성(평균:8.04점,범위:3-12)순으로 나
타났으며,편리성은 평균 15.23점(범위:6-2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장애정도 중 ‘응급증상이 끝날 때까지만 대불 대상이 되므로,이후의 진료
비는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가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선택
진료료’,‘상급병실료차액’은 신청 불가능하다.’,‘‘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
는 증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다.’순으로 장애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5)편리성 문항 중 ‘대불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적당하였
다.’가 총 64.3%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편리성을 나타냈다.

6)소재지와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은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소재지
F=2.77,p=.05,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F=9.85,p=.00),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은 장애정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16,p=.01).하지만 편리성,
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는 일반적 특성과 관련이 없었다.

7)편리성,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장
애정도는 편리성,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와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만족도와 재이용 의사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69,p=.00)를 나
타냈고,두 번째로 유용성과 만족도(r=.58,p=.00),세 번째로 유용성과 재이
용 의사(r=.54,p=.00)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또한 편리성과 장
애정도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44,p=.00)를 나타냈고,장애정도는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와도 부적 상관관계(만족도 r=-.30,p=.00,재이용 의사
r=-.31,p=.00)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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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응급대불제도 이용현황은 그 필요성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응급대불제도 재이용 의사 영역의 인식 정도가 높게 나
타났으나 ‘장애 요인 등의 개선 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조건부적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난 바,응급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 요인의 개선
이 시급하며,응급대불제도 이용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응급의료비용,미수금,응급대불,응급대불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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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의료안전망이란 의료욕구 때문에 곤궁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단위에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제도를 포괄한다.정책의 타깃 대상을 기준
으로 구분하면 광의의 개념에서는 전 국민이 해당되지만 협의의 개념에서는 저소
득 빈곤층에게 초점이 모아진다.따라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안전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하
는 의료급여제도,그 외 욕구별 제도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응급
의료 대불제도,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제도,긴급구호제도,보건소 사업 등
으로 나눠진다(신영석 외,2006).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높이고,모든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이중 응급의료는 사회안전
망의 하나로 국민에게 응급진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으로 국가의 책
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2006a).이는 응급의료에서는 예방 중심적 의
료나 치료 중심적 의료에 비하여 환자의 선택권 및 상황 통제 능력이 저하 되고
(송현종,2004),교통사고,뇌졸중,심근경색과 같은 주요 응급질환은 국민 누구에
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응급환자의 생존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이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응급의료서비스는 개인에 대한 일반의료
서비스에 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성이 높은 영역임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심우영,2002).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사고 시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
례를 방지하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에 손실 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함으
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이다(안민경,2006).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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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급 환자들이 보험이나 지불능력의 문제로 인하여 의학적 치료가 지연되어서

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1986년 EMTALA1)를 제정하였다(김윤 외, 2005). 동 법에

서 응급환자는 병원 내의 포괄적인 서비스에 24시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응급
기관은 보상이 보장되지 않을 때라도 모든 환자를 치료할 것을 요구하며,또한 지
불상태에 관계없이 응급환자를 외면할 수 없도록 명령하고 있다(Trzeciak &
Rivers,2003).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응급환자 진
료에 대한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반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그동안 발
생하였던 응급진료 거부사건이 의료 사고에 대한 진료 위축,진료비에 대한 미수
발생의 우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와 관련된 의료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에 대하여는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하였으며,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과정에서 진
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금에서 대불 할 수 있도록 하였다(배
현아,2006).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는 그동안의 홍보와 교육으로 인해 1995년 시행
초기 건수 6건,청구액 3백3십만원 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청구 건수 5천2백건,
청구액 2십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증가율로 살펴봤을
때,2003년도에 건수는 105.3%,금액은 73.9%로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였고,청구건수가 2005년 3,158건으로 전년대비 61.9%,2006년에는 5,276건으로 전
년 대비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건수 및 금액의 증가율에 비해
청구 기관수의 증가율은 2005년에는 211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22기관(11.6%),
2006년에는 231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20기관(9.5%)증가하여 증가폭이 건수 및
금액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19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393개소,이 중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이 339개로 2006년 12월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618개임
을 봤을 때 21.0%로 낮은 숫자이다.이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비에 대한

1) EMTALA(Th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　“환자를 유기하는

(patient dumping)”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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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 발생하여도 실제 대불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더구
나 393개 기관 중 44개 기관(11.2%)의 청구건수가 9,266건으로 12년 동안의 청구
건수 14,744건 중의 62.9%가 이들 기관에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고,나머지
88.8% 기관에서 청구한 것이 37.2%로,44개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의 청구건수는
미미하게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이처럼 보건복지부가 고시까지 제
정하여 활성화를 부르짖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가 아직도 일선 병원들
에게는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경애,2005).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가 의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적으로는 응급의료를 행
한 의료기관이면 어느 곳이나 청구 대상이지만,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44개 기관
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불제도 이용 실태와 이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관련 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향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이용에 관련된 요인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의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2)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3)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이용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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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이하 ‘응급대불제도’라 한다.)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
의료비용 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하여 대불하여 주고 사후에 응급환자 본인,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 받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
가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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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배배배경경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
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
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동
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민족,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
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
다(http://www.klaw.go.kr/).

응급의료는 환자가 응급을 요하는 상태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료 계약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범경철,2003).의사의 의무에
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료법 제 15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응
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에서는 “의료인은 응급환자
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
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의료인의 진료 의무를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다(http://www.klaw.go.kr/).

의사에게 진료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의사에 의한 의업 독점의 반사적 효과 또
는 의사의 직업윤리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으나,생명이나 건강이라고 하는 관련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료행위가 구명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
책상 인정된 의무라고 볼 수 있다.특히 환자로부터 진료의 요구를 받은 질병이
자기가 잘 아는 전문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거부하는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범경철,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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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진료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가 없으면 의사에게 일
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게 된다.만약 적정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의사가 환자
의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위급상태에 있는 응급환자
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의료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가 미수금대불 청구권이다.그 동안에는 조속히 응급조치만 했다면 소생할 수 있
는 응급환자도 그 시기를 놓쳐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국가차원의 응급의료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범경철,2003).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80년대 말부터 필요성을 인식하던 중 1989년 3월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1991년 4월에 ‘응급의료체계 관리운
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이후 대형사고와 각종 재해들의
빈번한 발생,노령화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환 등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질환이 급증하게 되었고,이에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응급의료체계
의 확립,의료기관의 응급진료체계의 정비,정보 센터의 법적근거의 마련,응급의
료 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제도의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 7일 제정․공포되었으며,1995년 1월에는 시행령 및 시
행규칙을 마련하였다(손명세 외,2001).

동 법에서는 응급의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 및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였다.응급의료기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정부의 출연금,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재원이 이루어진다(http://www.klaw.go.kr/).

1995년에 국고 10억원을 포함하여 16억7천4백만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 응급의료
비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의 미수금에 대한 대불금으로 1백9십만원,조사 연구 용역
비 1억원 등 총 1억8백만원이 지출되었다(신영수 외,1997).그동안 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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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해 조성된 응급의료기금은 매해 약 40억 정도의 소규모로 운용되어 왔
으나,2002.3.25개정․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의료체계의 구
축을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교통범칙금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
기금에 출연토록 함에 따라 2003년도부터 응급의료기금의 획기적인 증가가 이루
어졌다.현재 90%이상의 재원이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이신호 외,
2005).

기금의 용도는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응급의료기관등의 육
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
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등으로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http://www.klaw.go.kr/).

2002년까지 응급의료기금은 매년 85% 이상을 응급의료비 대불기금 예산으로 설
정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본격 추진하면서 응급의료
비 대불기금 예산액이 응급의료기금 중 3%미만으로 책정되고 있다.현재 응급의
료기금은 대부분 응급의료체계 인프라 구축 및 체계의 운영 및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반면 응급의료비 대불기금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매우 적게
편성되고 있다(현애자 의원실,건강세상네트워크.2004)<표 1>.

<표 1>응급의료 기금,대불금 (단위 :백만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금
총액 1,6742,3592,5033,8014,2554,5244,5974,80647,82253,40160,27663,22952,962

대불금 2 33 115 303 429 449 720 568 1,297 1,297 1,720 2,241 2,686

출처 :보건복지부(2006b),200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
1995～2005년 :결산,2006～2007: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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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응급의료기
금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하고,미수금 대불업무와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
용(위탁사업비)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손경애,2004).

222...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이이이용용용실실실태태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응급대불제도 청구현황은 393기관,14,744건,114억1천만
원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표 2>.

<표 2>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금 접수,지급 (단위 :기관,건,천원)

구분 청구 지급
기관수 건수 청구액 기관수 건수 계 응급진료비 이송처치료

계 393 14,744 11,410,055 369 12,319 7,310,736 7,286,878 23,858
1995 4 6 3,384 4 6 1,925 1,925 -
1996 25 38 56,149 24 36 33,377 33,377 -
1997 41 84 144,393 42 86 114,720 114,720 -
1998 62 272 505,629 61 235 302,560 302,367 233
1999 72 391 583,767 72 358 429,365 428,408 956
2000 101 650 781,851 97 510 448,667 448,618 49
2001 127 1,011 1,087,890 128 803 720,027 719,958 68
2002 97 625 952,537 97 541 568,379 567,966 413
2003 127 1,283 1,656,841 123 1,027 959,536 957,918 1,618
2004 189 1,950 1,578,633 154 1,300 782,147 778,018 4,129
2005 211 3,158 1,810,131 232 3,219 1,449,006 1,442,809 6,197
2006 231 5,276 2,248,849 231 4,198 1,500,987 1,490,793 10,19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금 접수,지급 및 상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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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98년에는 ‘대불청구액 심사 후 산출한 응급진료비
액이 5만원 미만,이송처치료액이 2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대불하지 않겠
다’는 대불제한액을 폐지하였고,2000년에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응급증상에 준하
는 증상'까지 포함,‘응급진료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된 응급진료비 중
미수금으로 한다’는 응급의료비 제한 규정 폐지,심사결정액의 80/100지급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2003년도에 건수는 105.3%,금액은 73.9%로 전년대비 가장 높
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이는 2003년도에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과 현훈 및 분만을 추가하고 미수금 대불 청구기간을 진료 종료일로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2005～2006년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대불제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전년대비 청구건수가 2005년 1,208건
(61.9%),2006년 2,118건(67.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건수
및 금액의 증가율에 비해 기관수의 증가폭은 건수 및 금액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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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도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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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7,823건(63.5%),50억1천6백만원(51.2%)으로 가장
높았으며,종합전문병원이 3,787건(30.7%),43억2천만원(43.6%)이었다.한편 의원이
8건(0.06%),약3백만원(0.03%)으로 가장 낮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표
3>.

<표 3>의료기관 종별,진료형태별 대불 현황 (단위 :개소,건,천원,%)
종별 기관수 비율 건수 대불청구액 대불건율 대불지급액 대불액율
계 369 100.00 12,319 9,856,586 100.00 7,310,736 100.00

종합전문 43 11.65 3,787 4,320,508 30.74 3,189,673 43.63
종합병원 187 50.68 7,823 5,015,663 63.50 3,743,678 51.21
병 원 109 29.54 496 498,205 4.03 357,784 4.89
의 원 6 1.63 8 2,730 0.06 1,980 0.03
보건기관 3 0.81 71 2,919 0.58 1,131 0.02
이송단체 21 5.69 134 16,561 1.09 16,490 0.2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금 접수,지급 및 상환실적.

2002년～2006년까지 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응급실 내원 환자수 대비 청
구건수 비율은 종합전문병원이 응급실 내원 실인원수2) 3,803,952명,청구건수
3,578건(0.09%),종합병원이 4,706,395명,청구건수 7,873건(0.17%),병원이 395,236
명,청구건수 595건(0.15%)으로 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자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EDI 청구되는 청구명세서 중 ‘응급의료관리료’가 산정된 명세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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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응급의료비 대불현황은 경기 2,348건(19.1%),16억4천5백만원(22.5%),서
울 2,209건(17.9%),16억3천6백만원(22.4%),인천 1,010건(8.2%),7억9천6백만원
(10.9%)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표 4>.

<표 4>지역별 대불 현황 (단위 :개소,건,천원,%)
구분 기관수 비율 건수 대불청구액 대불건율 대불지급액 대불액율
계 369 100.00 12,319 9,856,586 100.00 7,310,736 100.00
경기 77 20.87 2,348 2,185,918 19.06 1,645,219 22.50
서울 73 19.78 2,209 2,269,037 17.93 1,636,490 22.38
인천 16 4.34 1,010 1,085,751 8.20 796,107 10.89
강원 20 5.42 1,054 862,062 8.56 679,481 9.29
부산 25 6.78 905 625,658 7.35 470,070 6.43
경남 25 6.78 599 621,432 4.86 445,121 6.09
전북 17 4.61 494 435,936 4.01 311,697 4.26
경북 22 5.96 871 403,382 7.07 310,196 4.24
대전 9 2.44 703 283,068 5.71 227,179 3.11
대구 18 4.88 403 311,551 3.27 211,643 2.89
충북 12 3.25 517 278,322 4.20 195,320 2.67
충남 12 3.25 302 139,190 2.45 105,369 1.44
울산 6 1.63 62 110,695 0.50 90,174 1.23
전남 20 5.42 279 99,728 2.26 81,310 1.11
광주 7 1.90 62 85,716 0.50 59,051 0.81
제주 10 2.71 501 59,140 4.07 46,311 0.6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금 접수,지급 및 상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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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청구 요양기관 역시 경기 77기관(20.9%),서울 73기관(19.8%)순으로
경기 및 서울지역에서 전체 청구 의료기관 및 대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2006년 6월 조사에 의하면 응급의료센터는 경기
지역 62개소,서울 55개소,경남 46개소,전남 42개소,경북 36개소,부산 33개소,
강원 27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http://www.nemc.go.kr/)<표 5>.

<표 5>응급의료센터 분포 (단위 :개소)
경기 서울 경남 전남 경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대구 충남 충북 인천 울산 대전 제주

권역 2 1 1 1 1 1 2 1 1 1 1 1 1 1

전문 3 1

지역
a

16 25 7 7 7 5 3 5 4 4 4 2 3 1 4 4

지역
b

44 26 38 34 28 26 22 18 16 15 14 15 13 9 5 2

계 62 55 46 42 36 33 27 24 21 20 18 18 17 11 10 6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nemc.go.kr.
a:지역응급의료센터,b:지역응급의료기관.

보완자료요청 기관은 141기관(61.0%),건수는 613건(11.6%)이며,반송건은 133기
관(57.6%),475건(9.0%)으로,대불청구기관의 대부분(66.7%)에서 보완자료 요청 및
반송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표 6>.

<표 6>보완자료 요청 및 반송 현황 (단위 :개소,건,%)
구 분 기관수 비율 건수 비율
계 231 100.00 5,276 100.00

보완자료요청 141 61.04 613 11.62
반 송 133 57.58 475 9.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금 접수,지급 및 상환실적.
보완자료요청 및 반송건은 2006년도 접수분 대상.
보완자료 요청 및 반송기관수(발생기관 기준):154개소(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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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자료요청 사유는 대불청구 시 구비서류인 미납확인서 또는 의료기관의 확인
서가 227건(37.0%),관련서류사본(진료기록부사본,검사결과지사본 등)이 207건
(33.8%),응급환자진료비미수금 대불청구서가 123건(20.1%)등이었다.반송 사유는
대부분은 타법령 적용 전 청구건 107건(22.5%),수가코드 적용 착오청구 53건
(11.2%)이었으며,기타로 분류된 135건(28.4%)은 대부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대
불청구서의 진료일자상이,진료기록부사본 등 자료 미첨부건 및 타법령 적용착오
(의료급여 ↔ 건강보험)등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형태에 따른 법정 심사기간이 EDI는 15일,서면․전산매체
는 40일로 정해져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6).하지만 응급대불 청구 후 지급
까지의 기간은 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심사․지급
소요일수는 평균 56일로 요양급여비용 서면 심사기간에 비해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200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심사․지급 소요일수가 2005년에는 급
속도로 감소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표 7>.

<표 7>심사․지급 소요일수 (단위 :일)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심사․지급
소요기간 22 24 28 39 33 42 60 83 77 158 50

평균 5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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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외외외국국국의의의 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비비비용용용
의료 빚에 관련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개인의 67.4%가 진료비 채무가 있
거나 혹은 채권회사로부터 진료비 지불에 대한 요구를 받는 것이,그들이 건강을
위해 병원을 찾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8.6%는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를 연기하고,10.4%는 응급상황에서만 병원
을 찾았고,24.5%는 필요할 때조차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O'Toole,Arbelaez& Lawrence,2004).

이처럼 진료비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건강 악화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치료비
가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병원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진
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응급
의료비 측면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응급의료의 양대 산맥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의 둘로 볼 수 있다.이 두 형
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며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응급
의료는 90년대 초부터 구체적이고 전국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미국의 체계를 많이 모방하였으나,최근에는 유럽 쪽의 좋은 점을 도입하려고 시
도하고 있다(정구영,2004).

미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없어,의료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국민이 전체의 44만명(14.6%)(U.SCensusBureau,2004)에 이르고 설
령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된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혜택에 큰 차
이가 있어서 고비용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가 매우 높은 ‘underinsured'가 존재한다.그리하여 미국에서 의료안전망,주로 지
역병원(communityhospital),도시의 공공병원(urbanpublichospital)등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 혹은 보험이 있어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
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해 준다(강은정,2004).

또한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 노인과 장애자 등 일부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와 일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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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가 있다.경제적으로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
드에서는 일부 본인부담은 메디케어나 민간보험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18세 미만
대상자,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개인이 소득의 전부를 진료비로 지불
해야 할 때,임종기 호스피스 서비스,응급의료,가족계획 서비스 및 물품에 대해
서는 본인 부담을 물릴 수 없도록 정해 놓았다(신영석,2007).

보통 메디케이드는 미국 국민이나 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정상 이민자를 위한 혜택이므로 비이민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지
만 「Emergencymedicaid(응급 메디케이드)」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정부에서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메디케이드가
포함하지 않는 비이민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들까지 합법적으로 신
청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응급 메디케이드의 혜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
이나 사고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위급한 사고를 당한 사람,출산,출산
후60일동안의출산후검사가포함된다(http://new-life.info/bbs/view.php?id=help&no=188).

미국의 응급의료체계는 주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51개주에서
서로 상이한 응급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최덕기,2003),출산 전 정기검사에 관
한 정확한 세부규정은 주별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나,대체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상황이다.Illinois주의 ‘CHIP'3)인 ‘Kid care'에서는 출산 전
Prenatalservice를 포함하고 있다.‘CHIP’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료일 수
도있고,약간의보험료를내게될수도있다(http://new-life.info/bbs/view.php?id=help&no=188).

뉴욕 주의 경우,뉴욕 주내 모든 병원의 응급 치료실은 환자의 법적 신분이나
진료비 납부 능력과 상관없이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진찰해야 할 의
무가 있다.이로 인해 비이민자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 없는 이민자,그리고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뉴욕 주 시민과 동등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전화 911
을 통해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 있다.연방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건강센터와
뉴욕시보건복지및병원협회(HHC:NYC'sHEALTH andHospitalsCorporation)는

3)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는 응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이
기 때문에,역시 주 정부에서 시행을 하며 주별로 명칭이 다르다.예를 들면,Illinois에서는
‘Kidcare'라고 부르고,New york에서는 ‘ChildHealthPlus'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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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또는 환자의 진료비 납부 능력에 따른 진료 납부액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다음의 뉴욕시보건복지및병원협회의 방침이 이를 잘 말해준다.“어떠한 환자도 경
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될 수 없으며,환자가 진료비를 납
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이때 진료비 납부는 공공 의료보
험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뉴욕 주내 모든
이민․비이민자들은 19세 미만 아동을 위한 ‘아동건강플러스(childhealthplus)’,
임산모를 위한 ‘PCAP’4)를 이용할 수 있다.저소득 이민자 또한 응급 메디케이드
를 이용할 수 있다(www.thenyic.org/images/uploads/Uninsured%20-%20korean.pdf).

영국의 의료보장은 예방에서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조세에
의한 일반 재원을 기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을 취하고 있어 NHS(NationalHealthService:국민건강보
험)제도로 불리고 있다.의료급여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국민보험료나 소득세 지
불의 유무나 국적과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영국에 6개월 이상 체재 자격을 가지
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권오탁,2006).

응급의료 역시 NHS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1948년 국민건강보험의 실시와
함께 지방정부가 구급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이러한 서비스는
1974년 NHS에 공식화 되었다(양미숙,2007).NHS는 주로 일반 세금 수입에 의하
여 운영되며 전국민보험(NationalInsurance)의 보험료에서도 일부 재원을 얻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03).응급의료의 특성상 그 자체가 공공성이 강
한 분야인 만큼 공공 응급의료서비스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재정이나 기금의 측
면에서 따로 응급의료만을 독립되게 분리하여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이송 서비스
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헬리콥터 응급이송서비스 역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2005).

독일 의료보장의 중추를 이루는 공적 건강보험(GesetzlicheKrankenversicherung)
은 1883년에 법률적 자격을 획득한 이래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보장방식의 선구적 모범사례에 해당한다.독일의 일반병원은 설립주체와

4) 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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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원 방식에 따라 공립병원,비영리공익병원,그리고 민간영리병원으로 나뉜
다.하지만 영리병원은 거의 대부분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운영됨으로 이 또
한 공공복리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병원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
급환자를 진료해야만 하는 법률적 의무를 지니며(권오탁,2006),독일의 응급의료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대부분(거의 100%)부담을 하고 있고,병원과 계약을 체결
한 ‘ADAC’5)조합이 대표하여 의료보험과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결정한다(중앙응
급의료센터,2005).

프랑스는 영국과 비슷한 공적의료보험체계를 갖고 있다.하지만 영국과 달리 프
랑스는 WHO에서 발표된 국가별 평가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
가받았다.모든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월 3,500프랑 이하의 소득
을 얻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CMU’6)와 재외국인 및 빈민까지 포함하는
국가의료보조(AME)7)제도가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이 무상으
로 돌아가고 있다(곽상희,2004).CMU와 AME는 최근 들어 대상 선정이 까다로
워지긴 했지만 전액 무료다(곽상희,2007).모든 의료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험에서 지불되므로 수술비가 없어 수술도 못한 채 병원에서 발을 동동 구
르는 일은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정동근,2001).

444...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관관관련련련 기기기존존존연연연구구구 현현현황황황
응급대불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나,응급대불제도의 문제점,제도
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5) AlgemeineDeutchAutomobileClub(중앙 자동차 클럽):공공조합의 한 형태
6)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 2000.1.1일부터 시행. 프랑스 영토 내에 3개월 전부터 합법적

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유럽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은 체류증(Carte 

de sejour)으로 그 자격이 인정된다. CMU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 

Pour Tous)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사회보장(Securite Social)혜택의 기회

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령 길거리의 노숙자, 즉 집 없는 거지라도 한 사회단체를 주소로 해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프랑스 영토 내에 3개월 전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일반제도(Regime General de la securite sociale)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만 하면 즉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MU는 일정한 한도

내의 수입(Revenu Fiscal)에서는 그 보험료가 면제된다.

7) Aide médicale de l'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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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신영수 외(1996)의 ‘응급의료체계’운영평가 보고서에서는 응급의료 미수금
추정치를 산출하였는데,설문조사에 응답한 427개 병원의 1995년 4월,5월 2개월
간 발생한 미수금의 평균치는 의료기관 1개소 당 82만4천원으로,1년 동안 약 361
만7천원 정도로 추정된다.이 결과를 근거로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관수를 고려
하여 연간 응급의료비 미수금 총액을 추정하였는데,이는 2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신영수 외(1997)의 ‘응급의료체계’운영평가보고서에서는 응급대불제도의 문제점
으로 첫째,응급대불의 저조한 실적,둘째,미수금 발생시점에서 2개월 지난 뒤 청
구해야 하며 대불 청구에 갖춰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대불진료비의 심사․지급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 심사․지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복잡성을 가
중시키는 것,셋째,본인부담금의 80%밖에 대불되지 않고,“지정진료비용”,“상급
병실료차액”은 대불 불가능하여 대불대상 진료비가 한정되는 점을 제시했다.개
선방안으로,대불의 신청 책임을 채무자인 환자 측에 지우고 의료기관 등은 필요
한 자료 등을 지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본인부담금의 100%를 대불대상으
로 하고,“지정진료비”와 “상급병실료차액”도 대불진료비에 포함시킬 것,대불청구
기간을 미수금 발생시점부터 하며,청구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응급진료기록부와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를 생략할 것,응급대불은 단지 대여일 뿐이므로 응급의료
를 제공받은 사실과 기간 및 진료비의 큰 흐름에 이상이 없는 경우,조정 등의 행
위는 불필요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심우영(2002)은 응급대불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상환금액 및 상
환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상환금이 전혀 없는 행려자 및 외국인,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의료급
여 환자에 대하여는 무상 또는 국고지원의 제도개선 및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또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일반병실 이용에 따른 진료비도
대불대상 진료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대불청구에서 지급일까지 장기
간의 기일이 소요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진료내용
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 및 조정행위 없이 응급진료비를 대불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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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2004)의 보도자료에서는 응급대불제도가 활성
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료기관에서의 심사결과 ‘불인정’우려와,35%에 달하는 높은 심사조정율(1999～
2003년의 응급의학과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조정율 1.5%),홍보 미비로 공공의료기
관 조차 이용률이 낮다는 점,응급대불제도의 신청이 의료기관과 이송기관만 하도
록 허용되어 있는 점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에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응급의료비
대불기금의 예산 확대,둘째,홍보 강화,셋째,심사기준의 완화,넷째,환자 또는
보호자도 응급대불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하며,다섯째,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손경애(2005)는 대불대상 진료비의 범위 제한,심사지급기간 지연 및 높은 심사
조정율,대불청구 및 심사절차의 복잡함을 응급대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
다.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첫째,환자가 직접 대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불신
청자 등 청구방향의 재정립,둘째,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차액 및 응급증상이 완
화된 이후의 회복을 위한 진료비용과 재활치료비용까지 포함하는 대불대상의 범
위 확대,셋째,심사지급기간 및 대불산정기준 명료화,넷째,EDI나 디스켓 등 전
자매체로의 대불 청구방법 개선 및 응급기간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이 불분명한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의 심의 절차
를 받도록 하는 등의 심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민경(2006)은 응급대불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응급대불제도의 낮은
예산,상환율 저조,높은 심사조정율,낮은 이용률,청구절차의 복잡성을 문제점으
로 지적했고,전체 대불액의 1/4을 차지하나 상환금액은 지급액의 2.5%로 저조한
외국인 응급대불제도 문제점을 새로이 제시했다.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첫째,
대불기금 예산의 확대,둘째,상환율 높이기,셋째,외국인의 응급대불제도에 관한
법률의 정비,넷째,심사기준의 완화와 대불산정기준의 모호함 해결,다섯째,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2006a)‘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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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발생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 상황을 보고하였다.2003년 5월 청와대국정상
황실에서 제도적 미비점보다는 홍보부족이 문제임을 제기하여,응급대불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의료기관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그러나 2004년 국정감
사 결과 여전히 홍보미흡 및 의료기관 인식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2005
년 4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2005년 4월 보건복지위원
회 정형근 위원은 높은조정율,청구절차의 복잡성,긴 심사기간이 응급의료 기관
의 불편을 야기한다고 하였고,이후 심사 인력의 증원과 본인부담금 중 일부 수납
금이 있으면 동 금액만큼 응급의료비용 대불 지급 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
를 개선하여 2005.6.20진료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 지급된 진료비가 있어도 미
수금에 대한 대불청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현실적 제도운영의 일환인 응급대불
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모두 의료비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적정한 응급의
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응급의료 체계
를 마련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심우영,2002).하지만 본 제도는 널리 알지 못하
거나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 의사나 병
원 등에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것을 운용하는 관계자들의 의지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따라서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범경철,2003).

지금까지 응급대불제도의 문제점과,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사업 수혜대상이 행려자,주민등록말소자,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해당 사
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담으로 대불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으며,업무특성상 사례가 있는 경우 청구하는 업무이기에 객관적인 조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의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
다(보건복지부,2006a).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청구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대불제도 이용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의료기관 측면에서 응급대불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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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이용실태와 인식을 파악함으로
써,대불제도 이용에 관련되는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에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 231개 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이중 폐업한 10곳을 제외하여
206개 기관의 응급대불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금 접수,지급 및 상환실
적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 청구 및 지급현황,의료
기관 종별 대불 현황,보완자료 요청 및 반송 현황,2006년 응급실 이용 인원수,
대불금 심사․지급 소요일수를 파악한다.2006년도 응급환자 미수금 규모는 본 연
구자가 구성한 설문지에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파악한다.

2)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자가 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지식 10
문항,태도 9문항,장애정도 13문항,만족도 3문항,재이용 의사 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지식과 관련된 문항은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예”,“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 22 -

있으며 전부 틀렸을 경우를 0점,전부 맞췄을 경우를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편리성 관련 문항 6문항,유용성 관련 문항 3문항으
로 구성되고,Likert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는 1점,“아니다”는 2점,“대체로 그
렇다”는 3점,“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1점에서 4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태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장애정도 관련 문항은 13문항으로,대상기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문항은 12
문항이며 이중 11문항은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고,“예”는 1점,“아니오”
는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1문항은 문항에
없는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주위 다른 기관의 장애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1문항이며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족도 관련 문항은 3문항,재이용 의사 관련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되고,
Likert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는 1점,“아니다”는 2점,“대체로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1점에서 4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측정하였다.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실무
자 3명에게 검증을 의뢰하여 문항의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쳤으며,응급대불제도
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검
사 결과 내용의 이해가 어려운 문장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지식은 Cronbach's α=.70,편리성은 Cronbach's
α=.75,유용성은 Cronbach's α=.82,장애정도는 Cronbach's α=.72,만족도는
Cronbach'sα=.80,재이용 의사는 Cronbach'sα=.80이었다.

그 외에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하는 기관의 일반적 특성 관련 문항은 10문항,개
인의 일반적 특성 관련 문항은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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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은 연구도구의 보완을 위해 2007년 10월 17일 ～ 10월 19일까지 1차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2007년 10월 22일 ～ 11월 16일까지 연구대상 2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조사는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된 구조화된 자기기입
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과 팩시밀리를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신 받았다.
총 206부를 배부하고 이중 112부를 회수하여 전체 54.4%의 회수율을 보였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1)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

2)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는 실수,평균,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지식,편리성,유용성,장애정도,만족도,
재이용 의사)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4)응급대불제도 이용 관련 요인 검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5)응급대불제도 이용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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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연구 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 형태,소재지,설립 형태,
병상수,미수 환자 %,미수 환자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진료비 지불문제로 인해
응급환자 치료를 거절한 경우,응급대불 청구 담당자 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연구 대상기관의 병원 형태는 종합병원이 64.3%로 가장 많았고,병원(요양병원
포함)이 19.6%,종합전문병원이 16.1%이었고,소재지는 중소도시(시지역)가 47.3%,
광역시가 25.0%,서울특별시가 17.0%로 전체의 89.3%가 중소도시 이상에 위치하
고 있었고 농어촌(군지역)은 10.7%를 차지하였다.설립 형태는 사립(학교법인,사
단법인,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회사법인,의료법인,개인 포함)이 84.8%,국․공
립(도립,지방공사,특수법인 포함)이 15.2%를 차지하였으며,병상수는 400병상 이
상 ～ 800병상 미만이 36.6%,200병상 이상 ～ 400병상 미만이 32.1%,60병상 이
상 ～ 200병상 미만이 25.0%,800병상 이상이 6.3% 이었으며,60병상 미만은 없었
다.

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 중 미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 이상 ～ 5%
미만이 42.0%,1% 미만이 30.4%로 전체의 72.4%가 5% 미만이었으며,미수 환자
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대체로 그렇다가 50.9%,매우 그렇다가 18.8%로 전체
의 69.7%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진료비 문제로 인해 응급환자의 치
료를 거절한 경우는 전혀 아니다가 61.6%,아니다가 33.0%로 전체의 94.6%를 차
지하였다.

응급대불 청구 담당자는 1명이 83.0%,2명이 13.4%로 대다수의 병원에서 1명이
응급대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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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n=112
항목 구분 n %

병원 형태 병원(요양병원 포함) 22 19.6
종합병원 72 64.3
종합전문병원 18 16.1

소재지 농어촌(군지역) 12 10.7
중소도시(시지역) 53 47.3
광역시 28 25.0
서울특별시 19 17.0

설립 형태 사립 95 84.8
국․공립 17 15.2

병상수 6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28 25.0
200병상 이상～400병상 미만 36 32.1
400병상 이상～800병상 미만 41 36.6
800병상 이상 7 6.3

미수 환자 % 1% 미만 34 30.4
1% 이상 ～ 5% 미만 47 42.0
5% 이상 ～ 10% 미만 20 17.9
10% 이상 3 2.7
무응답 8 7.1

미수 환자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전혀 아니다 2 1.8
아니다 28 25.0
대체로 그렇다 57 50.9
매우 그렇다 21 18.8
무응답 4 3.6

진료비 지불문제로 인해 응급환자
치료를 거절한 경우

전혀 아니다 69 61.6
아니다 37 33.0
대체로 그렇다 4 3.6
무응답 2 1.8

응급대불 청구 담당자 수 1명 93 83.0
2명 15 13.4
정해진 인원 없다 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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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이 대불청구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
～ 2년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2년 이상 ～ 5년 미만이 29.5%,5년 이상이
19.6%,6개월 미만이 8.0% 순이었다.소속 부서는 원무과가 83.0%,심사과가
17.0%를 차지하였다.

응급대불 제도를 알게 된 계기로는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서가
45.5%로 가장 많았고,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11.6%로 두 번째를 차지
했다.기타로 업무 인계나 병원 자체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 등이 있
었으며 28.6%를 차지하였다.

<표 9>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112
항목 구분 n %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9 8.0
6개월 이상 ～ 2년 미만 48 42.9
2년 이상 ～ 5년 미만 33 29.5
5년 이상 22 19.6

소속 부서 원무과 93 83.0
심사과 19 17.0

응급대불 제도를
알게 된 계기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서 51 45.5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13 11.6
병원협회,의사협회 등의 의료기관단체
게시판을 통해서 8 7.1
다른 병원 미수환자 담당자를 통해서 7 6.3
기타 32 28.6
무응답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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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000000666년년년 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이이이용용용실실실태태태
2006년 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에 대불 청구․지급된 것
을 대상으로 청구건수,응급실 이용 인원수,청구금액,응급환자 미수금 규모,지
급건수,진료 형태,지급금액,반송 기관수,반송 건수,보완자료 요청 기관수,보
완자료 요청 건수,보완자료 요청 횟수,심사에서 지급까지의 소요일수를 조사하
였다.

기관 당 청구건수 분포는 [그림 2]와 같이 10건 이하 청구하는 기관이 46개
(41.4%)로 가장 많았고,100건 이상 청구하는 기관은 5개(4.5%)로 기관 당 평균
28.12±32.43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청구건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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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당 평균 청구건수는 종합전문병원이 37.89±29.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금액 역시 종합전문병원이 기관 당 평균 2천6백만원 ±2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았다.하지만 응급실 이용 인원수 대비,병원은 0.24%,종합병원은 0.33%,종합
전문병원은 0.20%를 응급대불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 중 미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 62.6% 이고 전체의 69.7%가
미수 환자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했을 때,실제 미수
환자수에 비해 응급대불로 청구하는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응급환
자 미수금 규모는 종합전문병원이 평균 6천6백만원 ±8천2백만원으로 가장 높았
으며,병원이 7백2십만원 ±7백5십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병원 형태가 커질
수록 미수금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기관 당 지급건수 분포는 [그림 3]과 같이 10건 이하 지급받은 기관이 50개
(44.6%)로 가장 많았고,100건 이상 지급받은 기관은 3개(2.7%)로 기관 당 평균
25.78±30.29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지급건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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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건수는 종합전문병원이 평균 34.06±29.3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지급금액
도 평균 2천백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진료 형태가 입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4.0%로 높아 진료비가 외래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표 10>.

<표 10>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 n=112

항목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청구건수 7.68± 6.46 31.93± 35.40 37.89±29.69 28.12±32.43

응급실
이용
인원수a

3,253± 1,810 9,583± 8,498 19,066±10,249 10,584±9,463

청구금액b 4,499± 4,994 9,699± 11,617 26,919±27,803 11,445±16,118

미수금
규모c 7,208± 7,458 21,051± 38,738 66,695±82,338 24,215±45,727

지급건수 6.36± 5.57 29.64± 32.70 34.06±29.39 25.78±30.29

진료
형태

입원 2.05± 2.24 5.43± 6.75 15.00±15.57 6.30±9.14

외래 4.14± 4.62 24.21± 28.53 19.06±23.01 19.44±25.83

이송 0.18± 0.85 0.04±0.38

지급금액d 2,970± 3,654 7,407± 9,767 21,433±24,238 8,790±13,689
an=101(병원급 결측값 11개 제외),b,c,d단위 =천원,c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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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대상 기관은 전체 청구기관 112기관 중 70기관(62.5%)으로 평균 0.63±
0.49기관이며,반송건수는 청구건수 3,150건 중 263건(8.3%)으로 평균 한 기관당
2.35± 4.27건을 반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완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은 평균
0.70±0.46기관이며,보완자료 요청건수는 평균 3.11±5.30건을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종합전문병원에서 반송기관수,반송건수,보완자료 요청기관수,
보완자료 요청건수 및 횟수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불청구기관
의 대부분(94기관,83.9%)이 보완자료 요청 및 반송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11>.

<표 11>반송,보완 현황 n=112

항목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반송기관수 0.59± 0.50 0.61± 0.49 0.72±0.46 0.63±0.49

반송건수 1.32± 1.91 2.29± 4.01 3.83±6.59 2.35±4.27

보완자료
요청기관수 0.59± 0.50 0.68± 0.47 0.89±0.32 0.70±0.46

보완자료
요청건수 1.32± 1.91 3.46± 6.16 4.06±4.07 3.11±5.30

보완자료
요청횟수 1.27± 1.42 3.78± 6.34 4.50±4.11 3.40±5.47

2006년 응급의료비 대불금 심사․지급 소요일수는 평균 31일로 요양급여비용 서
면․전산매체 청구에 따른 법정심사기간 4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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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이이이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정정정도도도
대상자의 응급대불제도 관련 인식은 지식,편리성,유용성,장애정도,만족도,재
이용 의사로 구성되고 이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12>와 같다.

<표 12> 대상자의 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정도 n=112
항목 범위 평균 ±표준편차
지식 0-10 7.61 ± 2.05

편리성 6-24 15.23 ± 2.65

유용성 3-12 8.04 ± 1.85

장애정도 0-11 7.61 ± 2.37

만족도 3-12 9.43 ± 1.75

재이용 의사 4-16 13.16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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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대불제도 관련 지식 정도

대상자의 응급대불제도 관련 지식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
점까지이며,평균은 7.61±2.05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13>과 같이 ‘대불 청구서와 확인서는 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가 정답률 98.2%로 가장 높았고 ‘미납확인서 대
신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가 94.6%,
‘응급대불로 신청한 기간의 진료기록부는 모두 첨부해야 한다.’가 92.9%로 높게
나타났다.반면에 ‘2005년 6월 19일 이전 진료분 중,총 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가
50만원이고 이중 응급증상에 의한 응급의료비용이 10만원일 때,환자가 20만원을
의료기관에 기 납부한 경우 대불청구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다.’가 47.3%로 가장
낮았으며,‘진료비 영수증은 요양개시일로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영
수증이 아니라,응급대불로 신청한 기간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다.’가 58.0%,
‘대불 청구액은 진료비 계산서상 미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가 61.6%로 낮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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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응급대불제도 관련 지식 정도 n=112

항목
정답
n (%)

대불 청구서와 확인서는 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110(98.2)

미납확인서 대신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06(94.6)

응급대불로 신청한 기간의 진료기록부는 모두 첨부해야 한다 104(92.9)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환자의 응급대불청구는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여 동 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에
청구해야 한다

98 (87.5)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다

92 (82.1)

임의비급여,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차액도 진료비에 포함되므로
대불 청구 가능하다. 85 (75.9)

대불금은 추후 10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환자의 신원이 꼭
확인되어야 한다 70 (62.5)

대불 청구액은 진료비 계산서상 미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69 (61.6)

진료비 영수증은 요양개시일로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이 아니라,응급대불로 신청한 기간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다

65 (58.0)

2005년 6월 19일 이전 진료분 중,총 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가 50만원이고
이중 응급증상에 의한 응급의료비용이 10만원일 때,환자가 20만원을
의료기관에 기 납부한 경우 대불청구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다

53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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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편리성 정도

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편리성의 가능한 점수는 최저 6점에서 최고 24점까지이
며,평균은 15.23±2.65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응급대불 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전화문의,
책자,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적절하였다.’가 전체의 82.2%에서 편리하다고 응답하
여 가장 높았으며,‘대불청구 접수 후부터 지급까지 절차는 간단하였다.’가 59.0%
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반면에 ‘대불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적당하였다.’는 35.7%에서만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대불청
구 후 심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는 41.1%,‘대불청구 접수
후부터 지급까지의 기간은 적당하였다.’는 49.1%로 전체적으로 편리성에 낮은 점
수를 나타내었다.

<표 14>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편리성 정도 n=112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응급대불 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전화문의,
책자,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적절하였다 1(0.9) 19(17.0) 75(67.0)17(15.2)

대불청구 접수 후부터 지급까지 절차는
간단하였다 6(5.4) 40(35.7) 60(53.6) 6(5.4)

대불청구를 위한 접수 절차는 간편하였다 8(7.1) 41(36.6) 56(50.0) 7(6.3)

대불청구 접수 후부터 지급까지 기간은
적당하였다 6(5.4) 51(45.5) 51(45.5) 4(3.6)

대불청구 후 심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쉽게
들을수있었다 5(4.5) 62(54.5) 43(38.4) 3(2.7)

대불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적당하였다 13(11.6) 59(52.7) 38(33.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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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급대불제도 유용성 정도

응급대불제도 유용성의 가능한 점수는 최저 3점에서 최고 12점까지이며,평균은
8.04±1.85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15>와 같이 ‘병원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70.5%,‘병
원의 운영이 효율화 되었다.’는 66.0%,‘응급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진료비 문제로
갈등하지 않고 즉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60.7%에서 유용하다고
나타났다.

<표 15>응급대불제도 유용성 정도 n=112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n (%) n (%) n (%)
병원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 6(5.4) 27(24.1) 70(62.5) 9(8.0)

병원의 운영이 효율화 되었다 5(4.5) 33(29.5) 66(58.9) 8(7.1)

응급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진료비 문제로
갈등하지 않고 즉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10(4.9) 34(30.4) 56(50.0) 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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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장애정도

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장애정도의 가능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1점까지이
며,평균은 7.61±2.37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16>과 같이 ‘응급증상이 끝날 때까지만 대불 대상이 되
므로,이후의 진료비는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가 96.4%로 장애정도가 가
장 크게 나타났고,‘‘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차액’은 신청 불가능하다.’,‘‘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다.’순으로 장애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반면에 ‘잦은 업무 rotation때문에 응급대불 업무를 잘 모른다.’는 32.1%,
‘대불청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47.3%로 장애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타 장애 요인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대불 청구 시 신원확인 서류 확보의 어려
움’,‘응급대불 청구담당 전문 인력의 부족’,‘원무과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응급증

상에 준하는 증상에 대해 비전문성으로 인한 어려움과 과다한 조정의 발생’, ‘의
료기관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의 협소함’,‘환자나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
해 미납확인서를 받는데 어려움’등이 있다고 하였다.

주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대불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표 17>과 같으며 ‘청구 절차 복잡,지급까지의 긴 소요
기간,높은 심사조정율 등의 불편사항이 많아서’가 64.3%로 가장 높았으며,‘이용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는 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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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장애정도 n=112

<표 17>주위 다른 기관의 장애 요인 추정(중복 응답) n=112

장애 요인 n (%)
청구절차복잡,지급까지의긴소요기간,높은심사조정율등의불편사항이많아서 72 (64.3)

교육 미비로 제도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25 (22.3)

홍보 미비로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18 (16.1)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 (4.5)

항목 예
n (%)

응급증상이 끝날 때까지만 대불 대상이 되므로,이후의 진료비는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 108 (96.4)

‘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차액’은 신청 불가능하다 100 (89.3)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99 (88.4)

‘대불청구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89 (79.5)

대불청구에 갖춰야 할 서류가 많다 89 (79.5)

서면 청구로 인하여 번거롭다 82 (73.2)

대불금에 비해 지급액이 낮다(심사․조정이 많다) 73 (65.2)

대불청구를 환자나 보호자는 청구할 수 없고,의료기관과 이송기관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다 66 (58.9)

홍보가 미비하다 57 (50.9)

대불청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53 (47.3)

잦은 업무 rotation때문에 응급대불 업무를 잘 모른다 3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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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응급대불제도 만족도 정도

응급대불제도 만족도의 가능한 점수는 최저 3점에서 최고 12점까지이며,평균은
9.43±1.75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18>과 같이 ‘응급대불제도가 병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
고 생각하십니까?’가 40.2%에서 매우 그렇다,54.5%에서 대체로 그렇다 로 총
94.7%에서 ‘그렇다’고 나타났다.또한 ‘응급대불제도가 환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
고 생각하십니까?’는 총 91.1%에서 ‘그렇다’고 나타나,응급대불제도가 병원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응급
대불제도에 만족하십니까?’는 총 75%에서 ‘그렇다’고 응답해 다른 2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8>응급대불제도 만족도 정도 n=112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n (%) n (%) n (%)
응급대불제도가 병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3.6) 2(1.8) 61(54.5) 45(40.2)

응급대불제도가 환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2.7) 7(6.3) 60(53.6) 42(37.5)

응급대불제도에 만족하십니까? 4(3.6) 24(21.4) 68(60.7) 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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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응급대불제도 재이용 의사 정도

응급대불제도 재이용 의사의 가능한 점수는 최저 4점에서 최고 16점까지이며,
평균은 13.16±1.97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19>와 같이 ‘응급대불제도에 대한 청구방법의 개선,청
구 범위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응급대불제도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는
62.5%가 매우 그렇다,36.6%가 대체로 그렇다 로 총 99.1%에서 높은 재이용 의사
를 나타내었다.반면에 ‘응급대불 청구 결과에 대해 신뢰하십니까?’는 총 78.6%가
긍정적인 응답으로,다른 3문항의 긍정적인 응답이 90% 이상인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9>응급대불제도 재이용 의사 정도 n=112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n (%) n (%) n (%)
응급대불제도에 대한 청구방법의 개선,
청구 범위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응급대불제도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

1(0.9) 0(0.0) 41(36.6) 70(62.5)

앞으로 응급의료비 미수환자 발생 시
응급대불제도를다시 이용하시겠습니까? 2(1.8) 3(2.7) 57(50.9) 50(44.6)

응급대불제도를 주위 다른 병원에도
추천하시겠습니까? 2(1.8) 8(7.1) 64(57.1) 38(33.9)

응급대불 청구 결과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2(1.8) 22(19.6) 69(61.6) 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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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용용용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1)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관련 지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표 20>과 같이 소
재지와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이었다(소재지 F=2.77,p=.05,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F=9.85,p=.00).구체적으로 소재지가 광역시인 경우,대불청구자의 업무 경
력이 5년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식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표 20>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관련 지식 n=112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또는

F값 p값
병원 형태 병원(요양병원 포함) 6.86 ± 2.21 2.42 .09

종합병원 7.90 ± 1.93
종합전문병원 7.33 ± 2.17

소재지 농어촌(군지역) 6.08 ± 1.88 2.77 .05
중소도시(시지역) 7.75 ± 1.92
광역시 8.00 ± 2.11
서울특별시 7.58 ± 2.14

설립 형태 국․공립 7.41 ± 2.03 -.43 .67
사립 7.64 ± 2.06

병상수 60병상이상～200병상미만 6.93 ± 2.16 1.70 .17
200병상이상～400병상미만 7.94 ± 2.03
400병상이상～800병상 미만 7.85 ± 1.84
800병상 이상 7.14 ± 2.61

응급대불청구
담당자 수

1명 7.54 ± 2.07 .33 .72
2명 8.00 ± 1.89
정해진 인원 없다 7.75 ± 2.63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5.44 ± 1.88 9.85 .00
6개월 이상～2년 미만 7.13 ± 2.06
2년 이상～5년 미만 7.97 ± 1.65
5년 이상 9.00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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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편리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은 <표 2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표 21>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편리성 n=112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또는
F값 p값

병원 형태 병원(요양병원 포함) 14.45± 2.63 1.22 .30
종합병원 15.46± 2.62
종합전문병원 15.28± 2.78

소재지 농어촌(군지역) 14.50± 2.94 .44 .73
중소도시(시지역) 15.32± 2.73
광역시 15.14± 2.56
서울특별시 15.58± 2.48

설립 형태 국․공립 15.06± 3.27 -.29 .77
사립 15.26± 2.54

병상수 60병상이상～200병상미만 14.46± 2.65 1.40 .25
200병상이상～400병상미만 15.47± 2.37
400병상이상～800병상 미만 15.66± 2.87
800병상 이상 14.57± 2.44

응급대불청구
담당자 수

1명 15.34± 2.76 2.71 .07
2명 15.33± 1.63
정해진 인원 없다 12.23± 1.50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13.44± 2.40 2.59 .06
6개월 이상～2년 미만 14.92± 2.30
2년 이상～5년 미만 15.91± 2.07
5년 이상 15.64±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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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유용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용성은 <표 2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표 22>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유용성 n=112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또는
F값 p값

병원 형태 병원(요양병원 포함) 7.91± 1.80 .09 .91
종합병원 8.10± 1.92
종합전문병원 8.00± 1.75

소재지 농어촌(군지역) 7.67± 1.44 .90 .44
중소도시(시지역) 7.91± 1.97
광역시 8.07± 1.92
서울특별시 8.63± 1.60

설립 형태 국․공립 8.29± 1.53 .60 .55
사립 8.00± 1.91

병상수 60병상이상～200병상미만 7.96± 1.71 .81 .49
200병상이상～400병상미만 7.78± 2.00
400병상이상～800병상 미만 8.39± 1.83
800병상 이상 7.71± 1.80

응급대불청구
담당자 수

1명 7.99± 1.81 2.77 .07
2명 8.80± 1.86
정해진 인원 없다 6.50± 2.08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7.11± 1.62 1.80 .15
6개월 이상～2년 미만 7.81± 1.92
2년 이상～5년 미만 8.30± 1.57
5년 이상 8.55±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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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장애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표 23>과 같
이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이었다(F=4.16,p=.01).구체적으로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이 짧을수록 장애정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23>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이용 시 장애정도 n=112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또는
F값 p값

병원 형태 병원(요양병원 포함) 7.91± 2.33 .66 .52
종합병원 7.42± 2.39
종합전문병원 8.00± 2.38

소재지 농어촌(군지역) 8.83± 2.21 1.57 .20
중소도시(시지역) 7.26± 2.39
광역시 7.54± 2.25
서울특별시 7.89± 2.47

설립 형태 국․공립 8.18± 2.35 1.08 .28
사립 7.51± 2.37

병상수 60병상이상～200병상미만 7.86± 2.16 .47 .71
200병상이상～400병상미만 7.67± 2.41
400병상이상～800병상 미만 7.29± 2.61
800병상 이상 8.14± 1.46

응급대불청구
담당자 수

1명 7.75± 2.39 1.89 .16
2명 6.53± 2.20
정해진 인원 없다 8.25± 1.50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10.00± .87 4.16 .01
6개월 이상～2년 미만 7.60± 2.46
2년 이상～5년 미만 7.45± 2.43
5년 이상 6.86±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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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는 <표 2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표 24>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만족도 n=112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또는
F값 p값

병원 형태 병원(요양병원 포함) 9.18± 1.56 .28 .76
종합병원 9.50± 1.88
종합전문병원 9.44± 1.46

소재지 농어촌(군지역) 8.92± 2.15 .55 .65
중소도시(시지역) 9.38± 1.99
광역시 9.57± 1.35
서울특별시 9.68± 1.29

설립 형태 국․공립 9.41± 2.12 -.04 .97
사립 9.43± 1.70

병상수 60병상이상～200병상미만 9.25± 1.99 .31 .82
200병상이상～400병상미만 9.33± 1.79
400병상이상～800병상 미만 9.63± 1.62
800병상 이상 9.43± 1.51

응급대불청구
담당자 수

1명 9.44± 1.85 1.57 .21
2명 9.73± 1.03
정해진 인원 없다 8.00± .82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8.56± 2.01 .99 .40
6개월 이상～2년 미만 9.40± 1.36
2년 이상～5년 미만 9.52± 1.97
5년 이상 9.7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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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재이용 의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이용 의사는 <표 2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5>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대불제도 재이용 의사 n=112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또는
F값 p값

병원 형태 병원(요양병원 포함) 12.59± 1.89 1.21 .30
종합병원 13.26± 2.06
종합전문병원 13.44± 1.65

소재지 농어촌(군지역) 12.50± 2.61 1.60 .20
중소도시(시지역) 12.96± 2.07
광역시 13.32± 1.66
서울특별시 13.89± 1.52

설립 형태 국․공립 12.59± 2.40 -1.31 .20
사립 13.26± 1.88

병상수 60병상이상～200병상미만 12.54± 2.17 2.08 .11
200병상이상～400병상미만 13.00± 2.14
400병상이상～800병상 미만 13.68± 1.59
800병상 이상 13.43± 1.81

응급대불청구
담당자 수

1명 13.11± 2.03 2.06 .13
2명 13.87± 1.46
정해진 인원 없다 11.75± 1.50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12.00± 1.41 1.71 .17
6개월 이상～2년 미만 13.08± 1.99
2년 이상～5년 미만 13.21± 2.12
5년 이상 13.7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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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관관관련련련 변변변수수수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주관적 보고로 측정된 응급대불제도 이용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26>과 같다.

편리성,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고,장애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지식은
단지 장애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만족도와 재이용 의
사가 r=.69(p=.00)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편리성과 만족도가
r=.31(p=.00)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또한 편리성과 장애정도가
r=-.44(p=.00)으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식과 장애정도가
r=-.21(p=.00)으로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6>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n=112

지식 편리성 유용성 장애정도 만족도 재이용 의사

지식 .17(.08) .09(.37) -.21(.03) .06(.55) .09(.35)

편리성 .36(.00) -.44(.00) .31(.00) .33(.00)

유용성 -.32(.00) .58(.00) .54(.00)

장애정도 -.30(.00) -.31(.00)

만족도 .69(.00)

재이용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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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의의의

응급대불제도는 진료비에 대한 미수 발생의 우려에서 비롯된 응급진료 거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위해 1995년 제정
되었다.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경
우는 3.6%로서 거의 모든 기관에서 법적으로 명시된 진료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들 기관의 72.4%에서 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 중 미수 환
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이들로 인한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관은 69.7%로 미수환자가 병원 운영에 있어 장애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응급실 이용 인원수 대비,병원은 0.24%,종합병원은 0.33%,종합전문병원은
0.20%를 응급대불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 중
미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62.6%임과 비교했을
때,실제 미수 환자수에 비해 응급대불로 청구하는 건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이는 1995년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미수금 추정액이 연간 27억원으로 집계
되었으나,실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은 1.3%에 그쳤다는 선행연구(신
영수 외,1997)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법적으로 명시된 진료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야기되는 미수금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이에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해 본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의료기관까지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왜 응급대불제도를 이
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하는 기관의 83.9%에서 반송 및 보완자료 요청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대불 청구에 갖춰야 할 서류가 복잡하
다.’(신영수 외,1997;손경애,2005;안민경,2006)고 했듯이,미납확인서 또는 의료
기관의 확인서 미비,진료기록부 사본,검사결과지 사본 등의 관련서류 미첨부로
인한 보완 요청과 타법령 적용 전 청구,진료기록부 사본 등 자료 미첨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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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었다.이중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비협
조로 인해 미납확인서를 받는데 어려움을 나타냈는데,응급실 이용 환자의 다빈도
상병별로 보았을 때,‘머리의 손상’이 가장 많았으며(신언항 외,2005),따라서 응
급환자가 의식불명이면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미납확인서 작성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또한 응급대불제도에 생소한 환자들이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하지만,현재 미납확인서는 대불 청구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응급대불제도가 의료기관에 응급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응급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
이기에 무엇보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응급대불제도의 직
접적인 수혜자인 응급환자들,즉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응급대불제도를 알려 환
자 측에서도 먼저 응급대불제도 이용을 요청 할 수 있게 한다면,미납확인서 작성
이 한결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재이용 의사 평균이 13.16
점(범위:4-16)으로 가장 높았고,만족도 평균이 9.43점(범위:3-12)으로 두 번째
높았으며,지식 정도가 평균 7.61점(범위:0-10)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장애정도
가 평균 7.61점(범위:0-11),유용성이 평균 8.04점(범위:3-12)으로 그 다음 순위
였으며,편리성은 평균 15.23점(범위:6-2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이용 의사의 경우 ‘응급대불제도에 대한 청구방법의 개선,
청구 범위 등의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응급대불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
답이 총 99.1%로 조건부적 재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응급대불
청구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78.6%로 신뢰율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에는 ‘응급대불제도가 병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에 총
94.7%,‘응급대불제도가 환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에 총 91.1%가 ‘그
렇다’고 응답해 응급대불제도가 병원 및 환자에게 바람직한 제도임을 나타냈으나,
‘응급대불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5.0%로 신뢰율과 마찬가지로 조금 낮게 나
타났다.이는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산정에 있어 청구하는 의료기관
의 견해와 심사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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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또한 이로 인한 응급증상 이후의 진료비가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게 되
는 점은 의료기관에서 꼽는 가장 큰 응급대불제도 이용의 장애요인이다.즉,진료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행한 후에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진료의 일련 과
정은 응급대불 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고 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가 필요한 환자를 더 이상의 진료비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시키거나,
진료를 종결할 수는 없다.실제 응급실 내원환자의 59.9%만이 증상이 완화되어서
귀가 했고,20.2%는 입원 치료로 연결되었으며,병실 부족이나 수술 등의 불가로
인해 전원 된 경우가 2.2%에 달했다(신언항 외,2005).또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는 환자들의 88%는 응급실을 퇴원하는 당시에 진료가 필요했던 것으
로 사료되며,그 중 11%는 퇴원 1주일이 경과된 후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
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한다(hobbsetal,2000).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회복기 치료까지 다 마친 후에,응급처치에 해당하는 진료비만을 응
급대불제도를 통해 지급받고 그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수금으로 떠
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현애자 의원실,건강세상네트워크(2004)의 보고에 따
르면 2003년도 자격구분별로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기타(주민등록말소자,외국인,
급여제한자 등)가 723,412천원(75.4%)로 가장 많았으며,건강보험 가입자 213,151
천원(22.2%),의료급여 수급자 21.429천원(2.2%),행려환자 1,544천원(0.2%)이였
다.이처럼,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응급진료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 역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현행 응급대불
제도는 너무 많은 부분을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응급증상이 완화된
이후의 회복을 위한 진료비용과 재활치료비용까지 응급대불 대상에 포함(심우영,
2002;현애자 의원실,건강세상네트워크,2004;손경애,2005)하도록 함은 응급대불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이 높을수록 지식 정도도 높았으며(F=9.85,
p=.00),장애정도는 낮게(F=4.16,p=.01)나타났다.또한 지식과 장애정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1,p=.00).따라서 청구담당자의 청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응급대불제도 이용에 있어 장애정도를 감소시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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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식 정도는 2006년 6월 20일을 기점으로 응급대불청구액 산정하는 방법,진
료비 영수증 첨부하는 방법,실제 대불청구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이는 대불금 심사에 있어 높은 심사 조정의 원인이 되기도 하
며,대불금에 비해 낮은 지급액은 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된다.
응급대불제도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
행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45.5%),대불 청구자의 업무 경
력이 2년 미만이 50.9%,2년 이상이 49.1%로 업무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의료기관 대상 교육에 있어 업무 경력이 짧아 지식 정도가
낮은 사람들을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정도에는 ‘응급증상 이후의 진료비가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는 점’,‘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대불금에 비해 지급액이 낮은 점’
이외에도 ‘대불청구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신영수 외,1997;심우
영,2002;손경애,2005),‘대불청구에 갖춰야 할 서류가 많다.’(신영수 외,1997;손
경애,2005;안민경,2006)등이 있다.대불청구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00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158일로 가장 길었으나 2005년 50일,
2006년 31일로 감소하고 있어,앞으로 심사․지급 소요일수로 인한 장애정도는 감
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불청구에 갖춰야 할 서류 중 의료기관에서 가장 번거로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이다.이는 높은 보완자료 요청 원인 및 반송 원인을 차지하
고 있다.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부는 응급실 기록지,경과 기록지,간호 기록지
외에도 order지,검사 결과지 등으로,응급진료인지의 여부 및 응급진료기간의 산
정,진료 내역의 시행 유무 확인 등에 사용된다.그러나 응급진료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대불청구서 ‘미수금 발생 사유’에 기재한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다(신영수
외,1997).현재 대불청구서의 ‘미수금 발생 사유’를 적는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기재하고 있으나,진료기록부를 첨부하지 않는 대신
‘미수금 발생 사유’에 정확한 C.C(주호소),P.I(현병력)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요
양급여비용명세서의 상병명,세부 진료 내역과 비교․확인한다면,충분히 응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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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지의 여부는 판단 가능할 것이다.신영수 외(1997)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역
시 미첨부해도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진료 세부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
용 명세서가 꼭 필요하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내역을 심사․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 적절한 진료로 발생한 비용만을 대불해 주도록 하는 것은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다.또한 앞으로 응급증상이 완화된 이후의 회복기 치료까지 응급
대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기에,응급진료기간의 산정 절차는 불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가 없어야 할
것이며,국민의 세금으로 모여진 응급대불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학
적으로 타당하고 비용 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응급대불제도의 유용성은 병원의 수익성 측면,병원 운영 측면,응급 환자 진료
측면에서 알아보았는데,평균 65.7%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 중 ‘병원
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나,응급대불제도가 의료기관
등 공급자의 입장에서 고비용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저해 받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부합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하지만,‘응급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진료비 문제로 갈등하
지 않고 즉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60.7%로 그 유용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응급환자가 진료비의 문제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응급대불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되는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응급환자 및 병원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응급대불제도의 편리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 중 ‘대불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적당하였다.’가 총 64.3%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
은 편리성을 나타냈다.이는 모든 서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미납확인서
작성,많은 진료기록부 첨부,응급진료기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는 Web접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구 서류를 Web에서 작성하도록 하고,첨
부 서류를 scanning하여 파일로 첨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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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내부자료).하지만 청구 방법이 서면에서 Web으로 바뀐 것일 뿐,청구 과정
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즉,첨부 서류를 일일이 scanning하는 작업은 현재 진
료기록부를 일일이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지 않고 대불청구서에 기재하는 방법의 도
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두 번째로 편리성이 낮다고 응답한 것은 ‘대불청구
후 심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항목으로,현재 심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따라서 Web 접수 시스템 개발에 있어 심사 진행 상황을
We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용 관련 요인의 관계는 소재지와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이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소재지 F=2.77,p=.05,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F=9.85,p=.00),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은 장애정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4.16,p=.01).하지만 편리성,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는 일반적 특성과 관
련이 없었다.

응급대불제도 이용 관련 요인 중 편리성,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장애정도
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지식은 단지 장애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만족
도와 재이용 의사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69,p=.00)를 나타냈고,두 번째
로 유용성과 만족도(r=.58,p=.00),세 번째로 유용성과 재이용 의사(r=.54,p=.00)
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따라서 응급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
료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고,제도 자체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편리성과 장애정도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44,p=.00)를 나타냈고,
장애정도는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와도 부적 상관관계(만족도 r=-.30,p=.00,재이
용 의사 r=-.31,p=.00)를 나타냈는데,제도 이용에 있어 불편한 점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면 만족도와 재이용 의사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
다.

그동안 응급대불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응급대불제도의 문제점 및 제
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신영수 외,1997;심우영,2002;현애자의원실,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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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네트워크,2004;손경애,2005;안민경,2006)가 진행되어 왔으나,이들이 응급
의료비 대불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반면,본 연구에서는 응급대불제도를 이
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대불제도 이용 관련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해 본
것이 본 연구가 갖는 기여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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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와 인식
을 살펴보고,응급대불제도 이용과 관련된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서,향
후 응급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06년에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 중 현재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수 2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자료수집은 예비조사를 통
해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우편과 팩시
밀리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선행논문과 문헌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응급대불제도 이
용에 대한 인식 도구와,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금 접수,지급 및 상환 실적 자료’를 사용하였
다.

자료분석은 SPSS12.0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
출하였고,응급대불제도 이용실태는 실수,평균,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응급대
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응급대불제도 이용 관
련 요인 검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이용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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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 중 미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였고,전체의 69.7%에서 미수 환자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2)응급실 이용 인원수 대비 응급대불 청구 건수는 병원은 0.24%,종합병원은
0.33%,종합전문병원은 0.20%로,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 중 미수 환자
가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 62.6%라고 한 것에 비해 실제 응급대불청구
건수는 미미했다.

3)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재이용 의사 평균이 13.16점(범위:
4-16)으로 가장 높았는데,‘응급대불제도에 대한 청구방법의 개선,청구 범위
등의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응급대불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총 99.1%로 조건부적 재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만
족도(평균:9.43점,범위:3-12),지식정도(평균:7.61점,범위:0-10),장애정
도(평균:7.61점,범위:0-11),유용성(평균 8.04점,범위:3-12)순으로 나타났
으며,편리성은 평균 15.23점(범위:6-2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장애정도 중 ‘응급증상이 끝날 때까지만 대불 대상이 되므로,이후의 진료비
는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가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선택진료
료’,‘상급병실료차액’은 신청 불가능하다.’,‘‘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
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다.’순으로 장애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5)편리성 문항 중 ‘대불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적당하였
다.’가 총 64.3%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편리성을 나타냈다.

6)소재지와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은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소재지
F=2.77,p=.05,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 F=9.85,p=.00),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은 장애정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16,p=.01).하지만 편리성,
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는 일반적 특성과 관련이 없었다.

7)편리성,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장
애정도는 편리성,유용성,만족도,재이용 의사와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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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족도와 재이용 의사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69,p=.00)를 나타
냈고,두 번째로 유용성과 만족도(r=.58,p=.00),세 번째로 유용성과 재이용
의사(r=.54,p=.00)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또한 편리성과 장애정
도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44,p=.00)를 나타냈고,장애정도는 만족
도와 재이용 의사와도 부적 상관관계(만족도 r=-.30,p=.00,재이용 의사
r=-.31,p=.00)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응급대불제도 이용현황은 그 필요성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응급대불제도 재이용 의사 영역의 인식 정도가 높게 나
타났으나 ‘장애 요인 등의 개선 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조건부적 재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난 바,응급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 요인의 개선이
시급하며,응급대불제도 이용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개
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22...제제제언언언
1)실무에 대한 제언

⑴ 응급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대상 홍보에서 벗어나,실제 수혜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⑵ 응급환자의 진료가 조기에 중단되지 않고,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활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이루어진 진료의
전 기간을 응급대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⑶ 대불청구자의 업무 경력이 2년 이하인 대상자들이 2년 이상인 대상자보다
지식이 낮았고,지식은 장애정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업무 경력이
짧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실시를 제언한다.

⑷ 대불청구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진료기록부 첨부 대신,대불청구서 ‘미수금
발생 사유’에 주호소(C.C)와 현병력(P.I)을 기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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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련 요인 외에 응급대불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확대된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⑵ 의료 제공자 측면에서 응급대불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그룹과 잘 활용하지
않는 그룹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⑶ 응급대불제도 이용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⑷ 수혜자 측면에서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해 본 환자들의 만족도를 추적 조사하는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인식 도구는 표준화 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반복연구 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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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internaute.com/imprimer/sante/magazine/conseils/securite

  -sociale/5.shtml

CMU.

  http://www.cfi.co.kr/bbs4/content.html?category=10&title_sub=&msg_id=463 

SMUR. 

  http://en.wikipedia.org/wiki/S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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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탁탁탁의의의 말말말씀씀씀

안녕하십니까?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비비비용용용 미미미수수수금금금 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이이이용용용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점을 연구하고자
여러분의 귀한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설문을 작성하시는 데에는 1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고,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시시시어어어 아아아래래래의의의 FFFaaaxxx번번번호호호로로로 보보보내내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 처리됨으로서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0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연구자 :소한나 올림
Tel:017-633-1071,FFFaaaxxx:::000222---555888777---999888000333
E-mail:shn791@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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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원원원 및및및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111...귀원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병원(요양병원 포함). ② 종합병원. ③ 종합전문병원.

222...귀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농어촌(군지역). ② 중소도시(시지역).
③ 광역시. ④ 서울특별시.

333...귀원의 설립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국립. ② 사립. ③ 도립. ④ 공립. ⑤ 지방공사.
⑥ 특수법인. ⑦ 학교법인. ⑧ 사단법인. ⑨ 재단법인. ⑩ 사회복지법인.
⑪ 회사법인. ⑫ 의료법인. ⑬ 개인. ⑭ 기타 ( )

444...귀원의 병상수는 얼마입니까?
① 60병상 미만. ② 6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③ 200병상 이상～400병상 미만. ④ 400병상 이상～800병상 미만.
⑤ 800병상 이상.

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비비비용용용 미미미수수수금금금 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이이이하하하 ‘‘‘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라라라 한한한다다다)))란란란 의의의료료료기기기관관관
등등등이이이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에에에게게게 응응응급급급진진진료료료 및및및 이이이송송송처처처치치치를를를 제제제공공공하하하고고고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로로로부부부터터터
비비비용용용을을을 지지지불불불받받받지지지 못못못하하하였였였을을을 경경경우우우,,,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법법법률률률에에에 의의의하하하여여여
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비비비용용용 미미미수수수금금금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대대대불불불사사사업업업을을을 위위위탁탁탁받받받은은은 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심심심사사사평평평가가가원원원에에에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를를를 대대대신신신하하하여여여 지지지불불불하하하여여여 줄줄줄 것것것을을을 청청청구구구하하하면면면 심심심사사사평평평가가가원원원은은은 동동동
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비비비용용용을을을 심심심사사사하하하여여여 대대대불불불하하하여여여 주주주고고고 사사사후후후에에에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 본본본인인인,,,부부부양양양의의의무무무자자자
및및및 다다다른른른 법법법령령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진진진료료료비비비부부부담담담 의의의무무무자자자에에에게게게 대대대불불불금금금을을을 상상상환환환 받받받는는는
제제제도도도입입입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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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006년도 응급환자 미수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약 원)

666...1달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의 몇 % 정도가 미수 환자입니까?
① 1% 미만. ② 1%이상～5% 미만. ③ 5%이상～10% 미만. ④ 10% 이상.

777...귀원의 운영 상 응급의료비 미수환자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888...귀원은 진료비 지불 문제로 인하여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999...귀원의 2006년 1년 동안 응급대불 청구건수는 얼마입니까?( 건)

111000...귀원의 응급대불 청구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명)

111111...귀하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 업무 경력은 얼마입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

111222...귀하의 소속 부서는 어디입니까?
① 원무과. ② 심사과. ③기타 ( )

111333...귀하가 응급대불제도를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②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서
③ 병원협회,의사협회 등의 의료기관 단체 게시판을 통해서
④ 다른 병원 미수환자 담당자를 통해서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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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이이이용용용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지지지식식식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다다다음음음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맞맞맞으으으면면면 ‘‘‘예예예’’’,,,틀틀틀리리리면면면 ‘‘‘아아아니니니오오오’’’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책책책을을을 보보보거거거나나나,,,다다다른른른
사사사람람람의의의 의의의견견견을을을 묻묻묻지지지 말말말고고고 본본본인인인이이이 알알알고고고 있있있는는는 범범범위위위 내내내에에에서서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111444...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다.

111555...임의비급여,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차액도 진료비에 포함되므로
대불 청구 가능하다.

111666...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환자의 응급대불청구는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여 동 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에 청구해야 한다.

111777...대불 청구서와 확인서는 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111888...미납확인서 대신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11999...대불 청구액은 진료비 계산서상 미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222000...진료비 영수증은 요양개시일로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이 아니라,응급대불로 신청한 기간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다.

222111...응급대불로 신청한 기간의 진료기록부는 모두 첨부해야 한다.
222222...2005년 6월 19일 이전 진료분 중,총 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가

50만원이고 이중 응급증상에 의한 응급의료비용이 10만원일 때,
환자가 20만원을 의료기관에 기 납부한 경우 대불청구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다.

222333...대불금은 추후 10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환자의 신원이
꼭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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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이이이용용용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태태태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다다다음음음을을을 읽읽읽고고고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전전전혀혀혀
아아아니니니다다다 아아아니니니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222444...응급대불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전화문의,
책자,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적절하였다.

222555...대불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적당하였다.

222666...대불청구를 위한 접수 절차는 간편하였다.
222777...대불청구 후 심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222888...대불청구 접수 후부터 지급까지 절차는 간단하였다.
222999...대불청구 접수 후부터 지급까지 기간은 적당하였다.
333000...병원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
333111...병원의 운영이 효율화 되었다.
333222...응급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진료비 문제로

갈등하지 않고 즉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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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이이이용용용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장장장애애애요요요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다다다음음음을을을
읽읽읽고고고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444444...기타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

444555...주위 병원에서 응급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② 홍보 미비로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③ 교육 미비로 제도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④ 청구 절차 복잡,지급까지의 긴 소요 기간,높은 심사조정율 등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333333...대불청구에 갖춰야 할 서류가 많다.
333444...대불청구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333555...‘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차액’은 신청 불가능하다.
333666...‘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333777...응급증상이 끝날 때까지만 대불 대상이 되므로,이후의 진료비는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있게 된다.
333888...대불청구를 환자나 보호자는 청구할 수 없고,의료기관과

이송기관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다.
333999...대불청구액에 비해 지급액이 낮다.(심사․조정이 많다.)
444000...서면 청구로 인하여 번거롭다.
444111...홍보가 미비하다.
444222...대불청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444333...잦은 업무 rotation때문에 응급대불 업무를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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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응응응급급급대대대불불불제제제도도도 이이이용용용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재재재이이이용용용 의의의사사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다다다음음음
을을을 읽읽읽고고고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555333...응급대불제도에 대해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

����    바바바쁘쁘쁘신신신 시시시간간간에에에 응응응해해해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전전전혀혀혀
아아아니니니다다다 아아아니니니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444666...응급대불제도가 환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44777...응급대불제도가 병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44888...응급대불제도에 만족하십니까?
444999...앞으로 응급의료비 미수환자 발생 시 응급대불제도를

다시 이용하시겠습니까?
555000...응급대불제도를주위다른병원에도추천하시겠습니까?
555111...응급대불 청구 결과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555222...응급대불제도에 대한 청구방법의 개선,청구 범위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응급대불제도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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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mmmeeerrrgggeeennncccyyyMMMeeedddiiicccaaalllTTTrrreeeaaatttmmmeeennnttt

So,Hanna

DepartmentofNursingEducation

TheGraduateSchoolofEducation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TaeWhaLee)

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theactualuseandrecognitionof
the financial supporting system of unpaid bills for emergency medical
treatmentatmedicalinstitutionsand toanalyzecorrelation between factors
relatedtotheuseofthesystem inordertoprovidebasicdataininstitutional
improvementfor activating the system in the future.The research was
conductedwith206medicalinstitutionswhichhaveexperiencedthefinancial
supportingsystem ofunpaidbillsforemergencymedicaltreatmentasof2006.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using questionnaires completed through a
pretestfrom October22toNovember16,2007,withatotalof112copiesused
foranalysis.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p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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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s.Paymentdatawerecollectedbyre-analyzing existing datasetof
theHealthInsuranceReview andAssessmentService.Datawereanalyzedas
realnumbers,percentage,themean,standarddeviation,t-test,ANOVA,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an SPSS 12.0 program.The results were as
follows:

1)Thoseinstitutionswhichhadlessthan5% ofthefirst-aidpatientsfail
topay abillon themonthly-mean basisformed 72.4% ofall;69.7%
werehaving operationaldifficultiesdueto thosepatientswith unpaid
bills.

2)While 62.6% had 1% or more ofallfirst-aid patients―0.24% for
hospitals,0.33% for generalhospitals,and 0.20% forgeneralspecial
hospitals―called upon to pay a billforemergency medicaltreatment,
there was justa smallnumber ofdemands for paying a billfor
emergencymedicaltreatment.

3)Asforrecognition oftheuseofthefinancialsupporting system of
unpaid bills foremergency medicaltreatment,the intention to use it
againgotthehighestmeanof13.16(rangingfrom 4to16),showinghigh
intentiontouseitagainontheconditionalbasiswithatotalof99.1%
‘willingtoparticipateactivelyinthesystem ifimprovementschemesfor
methodsandrangesofthedemandforthesystem areestablished.'It
wasfollowedbysatisfaction(9.43ontheaverage;rangingfrom 3to12),
theamountofknowledge(7.61;ranging from 0 to 10),thedegreeof
disorder(7.61;rangingfrom 0to11),usefulness(8.04;rangingfrom 3to
12),andconvenience(15.23;rangingfrom 6to24).

4)Asforthebarriers,‘sincethetargetforpayingabillremainsjustuntil
theendofanemergentsymptom,thesubsequentmedicalfeesremain
unpaid'formedthehighestrateof96.4%,followedby‘itis possibleto



- 71 -

applyfor‘optionalmedicalfees'or‘thebalanceofupper-classroom fees'’
and‘‘emergentsymptomsorequivalents'havealimitedrange.'

5)Forappropriatenessof‘timespentoncompletingnecessarydocumentsto
apply forpaymentofabill,'atotalof64.3% complainedthatitwas
inconvenient,thelowestlevelforconvenience.

6)Location and working career of demanders for bill-paymen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knowledge(F=2.77,p=.05 for
location;F=9.85,p=.00forworkingcareerofdemandersforbill-payment)
andtheirworkingcareeralsohadstatisticallysignificantrelationshipwith
thedegreeofbarriers(F=4.16,p=.01).

7)Convenience,usefulness,satisfaction,and intention to use again had
positivecorrelationwitheachother;thedegreeofbarriershadnegative
correlationwithallofconvenience,usefulness,satisfaction,andintention
touseagain.

Toputtheseresultstogether,thepresentuseofthefinancialsupporting
system ofunpaid billsforemergency medicaltreatmentwas found to be
insufficientascomparedwithitsneed.Whiletherewashighrecognitioninthe
areaofintentiontousethesystem again,itwasontheconditionalbasis,
such as ‘willingness to participate actively with improvementin disorder
factors,etc.';therefore,itismostofallurgenttoimprovedisorderfactorsin
ordertoactivatethesystem,alongwithaneffectiveimprovementschemeto
improveconvenientuseandusefulnessofthesystem.

Keywords:Emergencymedicaltreatmentfee,unpaidbill,financialsupportforemergency,
useofthefinancialsupportingsystemofunpaidbillsforemergencymedical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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